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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청
- - 

- 의견제출통지서
- - 

-

출 원 인 성 명 주식회사엠에스지 (특허고객번호: 120150264542)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길 4, 402호(방배동, 대진빌딩)

대 리 인 명 칭 특허법인메이저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10, 3층(역삼동, 

쓰리엠타워)(특허법인메이저)
지정된변리사 박종욱 외 1명

출 원 번 호 40-2022-0061871

상 품 류 제 44 류

발송번호: 9-5-2023-061214623

발송일자: 2023.07.05.

제출기일: 2023.09.05.

1.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 상표법 제54조 및 제55조,

 의견서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보정서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 위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월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기간연장은 2회 이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신청서는 지정(연장)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  절  이  유

이 상표등록출원 상표는 다음 거절이유가 있어 통지합니다.

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합니다.

2.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합니다.

아래 거절이유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 제출기일
까지 의견(답변, 소명)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상표견본이미지

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10, 3층

(역삼동, 쓰리엠타워)(특허법인메이저)

특허법인메이저[박종욱] 귀하(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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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심사관 윤석영

1. 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동일·유사 여부는 유사상품 심

사기준(특허청 예규)을 참고하여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2.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의 상세한 내용은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무료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안내한 후속 절차 또는 신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로, 이 통지서 

내용에 대한 사항은 특허청 서비스상표심사과 ☎042-481-3461(대표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로(www.patent.go.kr) 또는 특허청(www.kipo.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심사 진행상황, 서류 제

출 및 절차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거절이유1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이 출원상표는 ‘의사’라는 뜻을 가진 ‘Doctors’와 ‘Doctors’의 한글 음역인 ‘닥터스’, ‘피부

에 관한 병을 연구하는 의료 분야’를 뜻하는 ‘피부과’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전체적으로 ‘피

부질환 진료를 하는 곳’ 정도로 관념되므로 지정상품의 성질표시(제공내용, 제공장소)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정상품: 전부.  끝.

(※ 본 통지서의 상표견본 이미지는 출원서에 첨부된 상표견본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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